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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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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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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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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썰매장 관리운영

   2. 문화회관 및 문화체육ᆞ청소년시설물 관리운영

   3.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4.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5.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운영

   6. 도서관 관리 운영

   7.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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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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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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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노인복지법」제29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의 설치 및 관리ᆞ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이하“치매센터”라 한다)

로 한다.

② 치매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업무) 치매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한 치매예방에 관한 업무

2. 치매환자 조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3. 치매환자 관리체계 및 유관 관계자와의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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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치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

영할 수 있다.

②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장의 횟수는 2회에 한한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

3. 재정적 부담능력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

게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치매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치매센터 운영

ᆞ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치매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

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치매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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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

야 한다.

제8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

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ᆞ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

ᆞ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

을 년 2회 이상 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

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지도·감독관련 시정

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제5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

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

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장비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역보건법」,「사회복지사

업법」,「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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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이나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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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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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9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범위) ① 업체별 융자한도 및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

한다.

  ② 융자수혜업체는 융자금의 전액 상환 시까지 재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실적서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회사 가동

상황 등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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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 적정사용 여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 후 점검결과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선정업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 발생

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선정취소) 선정된 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

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3.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4.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며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자

  5.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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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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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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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 - 75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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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 - 76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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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 - 77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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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9 - 78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 정비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위해 재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제8조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을 고시합니다.

 2009. 1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칭
중부좌표

X Y

334 지적도근점 446758.89 170678.12

5506 지적도근점 446745.88 170750.55

5507 지적도근점 446739.47 170874.44

17 지적도근점 446732.81 171004.01

5508 지적도근점 446659.87 170995.22

5509 지적도근점 446633.56 171029.34

32 지적도근점 446466.55 171027.82

33 지적도근점 446338.88 171017.10

40 지적도근점 446335.58 170958.17

41 지적도근점 446200.60 170951.38

42 지적도근점 446202.07 170845.90

43 지적도근점 446212.25 170720.34

337 지적도근점 446230.87 170667.92

335 지적도근점 446591.81 170686.52

  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  재  지 :  인천 서구 신현동 일원

   - 측량연원일 :  2009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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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측량성과보관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글로벌지적측량센타

 ■ 열람안내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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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9-1389호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

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내역】

  1. 성    명 : 홍 명 희(700118-2******)

  2. 주    소 : 인천 서구 공촌동

  3. 내    용

 

공시송달명 무단점유현황 부과기간 부과예정금액

국유재산 무단점유
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송달

인천 서구 

심곡동 257-12

2008.01.01~

2009.06.28
12,245,040원

  4. 공고기간 : 2009.12.21 ~ 2010.01.04(15일간)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재무과 재산관리팀 032)560-4163】

2009. 12.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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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402호

 부 양 의 무 자  확 인 공 고

미성년자

인적사항

성   명 박건우 성별 남 연령 4세 당세

주  소    인천 서구 석남2동 588번지 우림필유@ 102동 901호

특  징

부양의무자,

기타보호자
성  명 최영란

미성년자    

   와의관계
위탁모

보호시설  

시설명 일반가정위탁보호 대표자

보호개시일  2007년   11월  1일 소재지
인천 서구 석남2동 588번지

우림필유@ 102-901

후견인 성  명 최영란 주 소
인천 서구 석남2동 588번지

우림필유@ 102-901

참고사항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3일

시장.군수.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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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403호

공   고   문

  1 2009.12.21
, ․ 86

1
,

  25 2 3

.
                  
  
     ○ : 855 (404,602㎡)
     ○ : 466 (406,697.0㎡)          
   : 2009.12.23  - 12.30 (7 )
   : ( )
   : 2009.12. 23.

200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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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409호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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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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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 1410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수시 명예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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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

월봉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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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봉급액 산출방식 >

호봉제 공무원 : 봉급표상 봉급액의 81%

연봉제 공무원 : 연봉월액 81%×66%  =【(연봉액-성과연봉) / 12】×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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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 개설공사

1 산145-5 임 54 4 인천시 공

2 산214-5 도 48 16 건설부 국

3 산147-3 임 186 122 인천시 공

4 383-12 대 1,521 758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 (주)우리은행 근저당권설정

5 산149 임 6,545 1,857 인천 서구 오류동 542 이상원

6 산150 임 1,488 1 인천 서구 오류동 395-56 김병문

7 379 답 1,131 139 인천 서구 오류도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8 378 답 1,415 358 인천 서구 검암동 595-3 서해그랑블 111-1102 김홍현 인천 서구 신현동 283-3 서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9 376 답 1,336 5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40-7 김혜란

10 357-5 답 1,438 248 인천 부평구 청천동 377-9 인향a 101-1105 성락순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11 357-4 답 1,025 946 인천 부평구 청천동 377-9 인향a 101-1105 성락순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12 373 답 2,162 2,036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1 신도브래뉴a 101-1201 강천구

13 374 답 1,785 92 인천 계양구 작전동 72-2 한아름a 916호 김현길 인천 계양구 장기동 1312 청송마을 304-801 김영록 근저당권설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97-26 우종관 근저당권설정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14 372 답 1,283 405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8-1 푸른솔마을

신성미소지움a 303-1802
이용필

15 371-2 답 2,400 431 인천 서구 가좌동 119-29 권오연

16 371-1 답 268 3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59-3 상가주택 201호 이동승

17 358-2 답 3,660 2,488 인천 서구 가좌동 207-1 영남a 마동 301호 장동복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493 (주)삼중엔비스 근저당권설정

18 361-1 답 2,768 1,619 인천 서구 오류동 253 이대우                          

19 산147-2 임 262 37 인천시 공

20 383-16 대 178 153 인천시 공

21 383-17 대 3 3 인천시 공

22 383-11 대 620 620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1지구 35B 7L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대  장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성  명편  입 주       소주       소
비고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와

내용
성   명

지     적

용     지     조     서

소        유        자

순번
대장 편입

지  목

단위
공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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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 개설공사

대  장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성  명편  입 주       소주       소
비고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와

내용
성   명

지     적

용     지     조     서

소        유        자

순번
대장 편입

지  목

단위
공부 현실

23 383-15 대 1 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5
(주)

한국토지신탁

24 383-4 대 108 108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25 산148-6 임 137 61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26 383-10 임 384 384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27 산148-12 임 463 463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28 산148-3 임 911 764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1지구 35B 7L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29 383-3 대 4,148 432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

30 380 답 1,322 500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31 354-1 답 345 345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32 354 대 2,624 181 인천 서구 오류동 산148-3 김형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주)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설정

33 355 답 3,302 1,786 서울 강서구 화곡동 867-6 유환규 지분 2분의1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a 309동 1401호 유신규 지분 2분의1

34 357-3 답 883 883 인천 부평구 청천동 377-9 인향a 101-1105 성락순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35 356-2 답 2,717 717 인천 부평구 부개동 479-11 문순란

36 357-1 답 2,354 108 인천 중구 운남동 33-1 김화경 인천 중구 운남동 433-3 중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37 357-6 답 4,136 2,391 인천 남동구 장수동 806-3 주공 101-1506 이영복 지분95분의36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2-70 이명회 지분95분의1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501호 이영희 지분95분의11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2 신도림대림a 405-1202 이명식 지분95분의11

인천 남구 용현동 615-7 우성 101-801 이윤복 지분95분의26

38 358-3 답 2,291 105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대우2차a 109-601 김장환

39 358-1 답 2,003 1 인천 서구 오류동 257 오세근

59,705 21,625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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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 개설공사

성명 주 소

1 인천 서구 오류동 383-10 임 가옥부속물 목조,천막 49 양완식

2 " 383-12 대 사무실 벽돌조,슬래브지붕 362 김선권

3 " 148-12 임 가옥부속물 목조,천막 29 양완식

공장 1,299

창고 43

창고 26

창고 7

창고 14

창고 18

창고 18

창고 27

작업장 철골조,판넬지붕 346

창고 벽돌조 17

창고 골함석 70

공장 샌드위치 판넬 227

공장 샌드위치 판넬 333

창고 컨테이너 30

9 " 383-3 대 창고 블럭조, 함석 35

10 " 354 대 창고 골함석 4

대

대성산기

대성산기

대성산기

7 " 383-11 프로미월드

380"6

지  장  물  조  서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m2)

소    유    자

비고

383-38 "

148-3"4

149"5

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지목

임

임

답

경량철골조, 함석

컨테이너

컨테이너

대성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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